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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  지 에 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

1. 심사경과

  가. 2006. 3. 7 : 성재윤 의원 외 6인 발의

  나. 2006. 3. 7 : 의회운 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006-11호)

  다. 2006. 3.15 :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운 원회 상정 의결

  라. 2006. 4. 4 : 조례안 재의 요구

2 . 제 안 설명요지

  가 . 제 안 이유

    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 통령령 제19322호, 2006. 1. 1) 되어 지

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․여비  월정수당의 지 기  등이 개정됨에 따

라 개정된 내용을 반 하려는 것임

  나 . 주요내 용

    ■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  지 에 한 조례의 지방의회 의원에 

지 하 는  비 용   “회의수 당 ”을  “의정활 동 비 ”로  환 함 에 따 라  일

부 미 비 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  

  다 . 계법 령

    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

3 . 검토보고 요지( 문 원 황성 만)

  ■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 통령령 제 19322, 200 6. 1. 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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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  지 에 한 조례 일부를 

개정하는 것으로,

  ■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  지 에 한 조례 제2조제2호  “회의

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하고, 제4조제1항제1호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

으로 제4조제1항제2호 “회의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개정하 으나

  ■ 이는 “의정활동비”보다 “월정수당”의 액이 높기 때문에 “월정수당”으

로 개정하 으나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2항  「지방자치법 시행

령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아 “회의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

개정하여야 하며,

  ■ 제2조제2호의 “월정수당이라 함은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

말한다”를 “의정활동비라 함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

에 의한다”로 개정하여야 하므로 동 조례안에 한 재의에 한 설명

을 마치겠습니다.


